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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 자문서비스 시범사업 개요

 추진배경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고자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양적확대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는 국민의 60%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아파트공화국”이란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공동주택은 대표적인 주택유형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또한 연간 관리비 규모가 10조원에 달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공동주택단지에서는 관리비 부과 및 집행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입주민과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종사자의 자질 부족 등 관리서비스 질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 감독은 사적자치 

영역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언론에 의한 공동주택관련 비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하였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업무  

정착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는 관리업무 전문

기관인 주택관리공단에 시범사업을 위탁하고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진단

및 자문을 실시키로 하였다.

 진단대상 단지 및 진단항목

진단대상 단지는 전국에서 요청한 273개 단지 중에서 진단인원과 기간, 비용을 

감안하여 광역시 · 도별로 1개단지 씩 총 17개 단지를 선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13개 

단지는 관리업무에 대한 진단을 4개 단지에 대하여는 공사(工事) 적정성 자문을 

시행키로 하였다. 관리업무 진단은 관리일반과 회계업무 그리고 시설업무로 크게 

나누어 진단하였으며 각 분야별로 필요한 부문을 세분화하여 진단하였다.



 진단기준과 방법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법령과 규정 및 유권해석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례 등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진단요청 관리소에서 작성 ·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관리업무 

진단 부문에 2개팀, 공사자문 부문에 1개팀 총 3개팀을 구성하여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진단 및 자문 결과 활용

단지별로 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에 배포하여 해당업무에 

참고토록 하였으며,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 관리업무 지도 및 감독업무에 

참고하거나 주택관리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다.

공사적적성 자문을 통해 예정가격 산정과 공사과정에서의 유의점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공사비 절감과 불량시공을 예방하는 효과를 제공하였다. 

또한 진단 및 자문단지에 설문조사를 하여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타에서 수행할 

진단 및 자문업무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 제1부 관리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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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항목

공동주택 관리일반 분야의 업무로는 관리사무소의 개소, 관리소장을 비롯한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문서관리, 노무관리, 관리규약의 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보증설정, 관리사무소장 업무직인, 정보공개, 계약사무,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장기

수선충당금 운영 등이 있으며, 이번 진단에서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7가지 항목

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단키로 하였으며, 각 항목을 다시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진

단이 되도록 하였다.

① 관리규약 : 개정절차 이행과 개정동의 찬반의사의 유효성

② 입주자대표회의 : 선출절차 이행과 결격사유 확인, 회의소집 및 결과공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증빙 

③ 보증설정 : 보증설정의무 준수 

④ 관리사무소장 업무직인 : 업무직인 사용의무 준수

⑤ 정보공개 : 정보공개의무 준수

⑥ 계약사무 : 공사 및 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수의계약, 잡수입 관리

⑦ 장기수선 계획 및 충당금 :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진단기준

주택법령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자료를 기준으로 진단하였다.

관리일반 분야의 진단항목 및 진단기준



1. 관리규약의 개정

○ 주택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개정절차의 이행여부와 개정동의 찬반의사의 유효성   

확보여부에 중점을 두었다.

○ 진단 대상 13개 단지 중 1개 단지는 관리규약 개정의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개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개정한 12개 단지의 경우에는 대부분 주택법령 

등이 정한 절차를 잘 이행하고 있다. 

○ 개정동의 찬반의사 표시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한 12개 단지 중 3개 단지를 

제외한 9개 단지에서 유효성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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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사례1)

관리규약 개정절차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여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에는 개정안의 제안서에 “개정 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 개정 사유, 제안자 등”을 대비표로 작성하여

공고하고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개정 후에는 30일 이내에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4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및 제57조제3항 참조)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 미공고(B,G단지), 개정안 동의율 및 개정 확정  

미공포(G,I단지)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및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규약에 

따라 공고(공포)하여야 한다.

○ 관리규약 개정동의서 서명란에 이름을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아 누구의 서명인지 알 

수 없는 사인(예 : ξ, ゐ 등)으로 기재하면 안되며, 행위자가 자기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문서 등에 자기의 이름(예 : 홍길동)을 써넣는 것을 

서명이라 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

1) 동별 대표자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주택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의 이행여부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대한 확인  

여부에 중점을 두었다.

○ 동별 대표자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 진단 대상단지 대부분이 주택법령       

등이 정한 절차대로 잘 이행하고 있었으나, 선거인명부 작성시 관리규약 개정

찬반동의의 경우와 같이 이름을 정확하게 적지 않고 또한 누구의 서명인지 알 수             

없는 사인만을 기재하여 유효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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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⑦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⑧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⑨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⑩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참조)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서는 진단 대상 13개 단지 중 3개 단지는           

잘 이행하고 있으나, 3개 단지는 결격사유 확인 자체를 하지 않았으며, 7개 단지는 

범죄경력조회만 확인하고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ㆍ파산자 여부 확인(신원조회)을 

하지 않고 있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회의결과 공개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공개의무 준수여부를 

살펴보았다. 

○ 진단 대상 13개 단지 중 11개 단지는 회의소집 및 결과 공고를 충실히 하고 있으나, 

1개 단지는 입주자 등에게 회의소집 공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또 다른 1개 단지는 

회의소집을 동별 대표자에게 개별통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가 아닌 임원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단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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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회의소집 및 공개     

●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 · 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도 똑같은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 주택법 시행령 제56조 및 제51조제4항 참조)

(사례)

○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들로 구성된 임원회의를 통해서 안건을 의결하고 관리소는      

집행(A단지)하였으나,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여야 하므로 유효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



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여부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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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대상 13개 단지 중 4개 단지는 운영비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의무를 잘 준수 

하고 있으나, 나머지 단지는 매우 미흡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단지는      

증빙서 없이 임의 지출된 사례도 있다. 

참 고 운영비 적격증빙 의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내역은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해당 내역 등을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내역 등을 열람 및 복사 등의 방법으로 공개

하여야 하므로 운영비 지출에 대한 영수증 처리가 필요하다.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참조)   

(사례)

○ 회장 업무추진비는 ‘은행송금 영수증’으로, 동별 대표자 참석수당은 현금 지급 후      

‘지급확인 서명’으로, 회의비(식대 및 음료수, 과자 등 비용)는 ‘실비 영수증’으로 적격    

증빙하였다.(G단지)

○ 매월 일정액을 지출하면서 회의 출석수당은 ‘지급영수증’으로, 회장 업무추진비는    

‘은행계좌입금확인서’로, 회의비는 ‘실비 영수증’으로 하고 있으나, 나머지 잔액에 

대한 증빙자료는 없다.(F,H,I단지)  잔액은 관리소 통장으로 입금처리하여야 한다.

○ 100만원을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입주자 등에게 고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통장으로 100만원을 입금하고 있으나, 운영비(100만원)지출에 대한 영수증 처리 

내역이 없다.(A,L단지)



3. 보증설정

○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른 보증설정 의무자의 설정 여부를 확인하였다.

○ 진단 대상 13개 단지 중 12개 단지는 모두 잘 이행되고 있으나, 나머지 1개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개월이 지난 진단일 현재까지 갱신되지 않고 있다. 

○ 보증금액과 관련하여서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5천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나, 일부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에 의해 

5천만원 이상 1억원까지의 금액으로 가입한 단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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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보증설정 의무     

●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3천만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5천만원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5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2 참조) 

 ● 관리비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하여 관리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해당 공동주택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4. 관리소장의 업무직인

○ 주택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된 적법한 업무직인을 업무집행 시 사용하고 있는지  

업무직인 사용 준수 여부에 중점을 두었다. 

○ 진단 대상 13개 단지 중 5개 단지는 지자체에 신고한 관리사무소장 업무직인을 

업무집행에 사용하고 있으나, 2개 단지는 예금통장 및 계약서에만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6개 단지는 업무직인이 아닌 지자체 미신고 인장(일명 관리소장 공용인감)을 

사용하고 있다.

○ 관리사무소장의 잦은 교체에 따른 번거로움을 이유로 지자체에 신고된 업무직인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의 관리소장 공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계약 등 업무집행에 따른 

법적 책임소재와 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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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업무직인 사용 규정     

● 배치된 주택관리사(보)는 업무집행(관리비 등의 예금지출, 공고, 계약 등 법률행위를 

수반하는 행위 등을 말함)에 사용할 직인(이하 “업무직인”이라 함)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업무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신고하여야 한다.

● 사용하는 직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법 제55조제5항, 같은 법 제101조제3항 참조)



5. 정보공개

○ 주택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정보공개는 입주민의 관리참여 활성화 및 

비리차단에 도움이 됨으로 공개의무 준수 여부에 중점을 두었다. 

○ 진단 대상 13개 단지 모두 양호하게 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방법은 대부분 

게시판 게시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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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정보공개 규정     

● 관리주체는 다음 사항을 그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등의 세대별 사용내역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않는다.(주택법 시행령 제56조)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② 관리비 등의 부과내역(관리비와 사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함)

③ 관리규약 ·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현황

④ 입주자 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⑤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⑥ 관리주체 및 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관리비 등과 잡수입에 해당하는 정보와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회계감사보고서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잡수입 등을 다음달 

말일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8항) 



6. 계약사무

1) 공사 및 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 공동주택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따라야 하므로 ‘지침’  

준수여부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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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지침’ 주요 규정     

● 제4조(입찰의 성립)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경쟁입찰시 협의에 의한 선정,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낙찰의 방법) 

① 낙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격심사제 : 별표5 및 별표6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2. 최저낙찰제 :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3. 최고낙찰제 :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② 낙찰의 방법은 제1항제1호에 따르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를 수 있다.

● 제16조(입찰공고 내용) 

ⓛ 입찰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내용 · 규모 · 면적 및 사업기간 등 사업계획의 개요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 · 장소(현장설명회를 실시하는 경우 그 일시 · 장소 포함)

3. 입찰서 및 제출서류의 마감시한

4. 제1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평가배점표(적격심사제에 한한다)

6.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 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을 마치지 아니한 자

③ 사업자는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령에서 영업지역을 제한

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진단 대상 13개 단지 중 3개 단지만이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 입찰공고시 

개찰의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지 않는 단지가 7개 단지, 입찰 및 계약서류 미비 

단지도 1개 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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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계약체결) 

① 관리주체가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 제27조(입찰서 투찰 등)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 및 제20조에 따른 제출서류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찰서를 입찰 장소에

준비된 각각의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한다. 

② 우편으로 제출하는 자의 제출서류 및 입찰서는 입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것만         

효력이 있다.

● 제28조(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입찰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참여하는 자 

각 1인과 관리주체의 계약담당자 및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찰하

고, 제12조 및 제22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개찰 및 낙찰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우편에 의한 입찰 마감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시행한다.

● 제29조(입찰보증금 등)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퍼센트로 하되,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 현금ㆍ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되, 그 납부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약은 계약금액의 20퍼센트 

2. 용역계약 및 단가계약은 계약금액의 10퍼센트

③ 200만원 이하인 계약금액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개정 2013.6.28) 참조]



○ 진단 대상단지 대부분이 개찰과정을 비공개(입주자대표회의 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이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가 아닌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이뤄지고 있어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되고 있다. 

○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와 계약체결의 당사자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계약하고 있다.(5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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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재활용품수거업체 선정 입찰공고문에 참가자격을 “공고일 기준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5개 이상 수거업체”로 제한해 놓고, 접수대장 등에는 자격미달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다른 유자격업체를 제치고 유일하게 이 부분에 대한 자격조건이    

미달되는 ○○○○(주) 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낙찰되었다.

  
○ 사업자로 낙찰된 업체의 입찰서만 없는 경우, 개찰 2순위업체의 입찰서가 없어 낙찰    

자와 비교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이행보증서를 계약시 받지 않고 몇 개월 뒤 발행    

날짜로 첨부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 과정을 보면 입찰공고 후 업체를 최저가격이나 최고가격, 객관적 적격심사에 의해 

선정하지 않고, 명확한 기준 없이 특정업체를 선정한 후 협의를 통해 가격을 조정

하여 계약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경쟁입찰시 협의에 의한 선정,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지침 제4조)

  
○ “설립일이 공고일 현재 5년 이상인 업체” 등으로 과도한 제한을 두는 경우와 “ㅇㅇ지역 

소재업체” 등으로 지역제한을 두는 사례가 있는데,  제한경쟁입찰은 “사업실적, 기술

능력, 자본금”만 제한하여야 하며(지침 별표 1), 사업자는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지침 제19조)

  
○ 업체선정 과정에서 “입찰 개찰결과 면허가 없으나 당 아파트에서는 최저금액이 

우선이므로 ○○산업을 선정업체로 지정하여 공사하기로 한다”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면허가 없는 업체가 선정되었다.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가 

없는 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지침 제19조)



2) 수의계약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의 대상요건 준수 여부에 중점을 두었다.

○ 공사금액이 200만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선정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만으로 수의계약을 체결(2개 단지). 수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침’ 별표 2에 부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와의 재계약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사업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재계약할 수 있으나, 2개 단지를 제외하고는 사업수행실적을 평가

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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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수의계약의 대상(지침 별표 2)     

● 다음과 같이 경쟁입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2.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일반경쟁입찰에 한한다)

4. <생략>

5.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6. 그 밖에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을 경우



 3) 잡수입 관리

  ○ 주택법령에 따른 잡수입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준수여부에 중점을 두었다.

○ 잡수입의 관리(계약 및 통장 명의 등)를 관리주체 외의 자가 하는 경우도 3개 단지나 

있었으며, 대부분의 잡수입 사용은 주택법령과 무관하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만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사용금액에 대한 지출증빙자료가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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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잡수입 관련 규정(주택법 시행령)     

●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②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 등과 잡수입의 징수 · 사용 · 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55조의4(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관리주체는 다음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4.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제58조(관리비 등) 

⑦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계좌는 주택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

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 < 잡수입의 사용 >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7호),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제8호의2)에 한하여 사용



7.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1)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 주택법령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주기 준수여부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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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대상단지 중 1개 단지를 제외한 12개 단지가 장기수선계획을 형식적으로는 

수립ㆍ조정하고 있으나, 장기수선계획을 쉽게 수립ㆍ조정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어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참 고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 · 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규칙 제26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 입주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주택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사례)

○ 시공사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이후 10년~16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첫 조정을 하였거나

(C, F, K, M단지) 최초 장기수선계획 수립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조정하지 않고 

있다.(B단지)

○ 장기수선계획을 간략하게 1장으로 된 ‘장기수선계획표’를 작성하여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대신하고 있다.(I단지)



○ 진단 대상단지 평균적립금은 132원/㎡이며, 최소적립 단지 금액은 45원/㎡, 최고

적립 단지 금액은 277원/㎡으로 전국평균 적립금액 98원/㎡보다는 높지만 적정

수준에는 미달하는 금액이다.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의 실제 적립여부와 그 적정성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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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대상 13개 단지 모두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적립금액은 단지      

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참 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     

●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참조) 

●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 장기수선충당금의 평균 적립금액은 98원/㎡이며 (전용면적 85㎡공동주택기준 1만원 

가량), 연구결과에 따르면 적정 적립(400원/㎡)을 위해서는 4배 이상 증액이 필요하다.

[공동주택관리 안내 리플릿(국토교통부, 2013. 7.29배포) 참조]

  월간 세대별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장기수선충당금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A B C D E F G H I J K L M
120 60 183 175 277 87 60 99 193 136 181 106 45

(단위 : 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현황 



3)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 사용계획서 작성여부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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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대상 13개 단지 중 3개 단지만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계획서 자체가 없거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 공사비를 수선유지비 항목으로 

집행하고 있다.

참 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① 수선공사(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 · 교체 및 개량)의 명칭과 공사내용

② 수선공사 대상시설의 위치 및 부위  

③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④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⑤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⑥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참조)

참 고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차이     

●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내구성 증가 등 주택의 가치 보전을 수반하는 자본적 지출에

사용(방수ㆍ도장ㆍ배관ㆍ승강기수선 공사 등)

● 수선유지비는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의 충약비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비용으로써 소모적 지출에 사용



⁌ 제2부 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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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항목

공동주택 관리와 연관된 회계업무 전반을 진단하기 위하여 모두 8개 항목으로   

대분류한 후 다시 각 항목별로 세분하여 진단하였다.

① 자금관리 : 통장ㆍ인장관리, 현금, 예금 등

② 계정(장부)관리 : 선급비용, 가지급금, 예수금, 관리비예치금 등

③ 자산관리 :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④ 충당금관리 : 장기수선충당금, 인적충당금 등

⑤ 관리비 등 수입ㆍ비용 : 관리비부과, 미수관리, 비용집행, 잡수입 등

⑥ 예산관리 :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⑦ 결산관리 : 재무제표 작성, 잉여금 처분

⑧ 세무관리 : 세무신고

 진단기준

해당 단지에서 제공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중심으로 하고, 이 자료가 중대

하게 왜곡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관계법령과 관리규약 및 공동주택관리회계

처리기준,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회계원칙과 회계관습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진단하였다.

① 회계처리 과정이 관계법령 등 제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② 회계업무 수행에 따라 그 내용이 재무제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③ 회계제도 및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점은 무엇인가?

회계분야의 진단항목 및 진단기준



1. 자금 관리

1) 통장, 인장관리

☐ 진단 주안점

통장 및 인장관리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

기준’ 이라 한다)에 사용ㆍ관리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관련규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진단하였다.

☐ 실   태

진단대상 전 단지(13개)는 통장을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있어 통장관리는 적정하

게 운영되고 있다.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거래인감은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복수인감이며,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진단대상 13개 단지 중 6개 단지는 관리사무소장의 신고된 인감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7개 단지는 아파트명이 새겨진 공용인감을 사용하고 있다.

공용인감을 사용하는 이유는 관리소장의 잦은 교체에 따라 그때마다 통장의      

거래인감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번거로움을 회피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직원들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관행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거나, 신고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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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사용직인의 신고(주택법 제55조제5항)

 • 관리소장이 회계업무를 집행 시 신고 직인 사용(회계기준 - 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 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회계기준 - 수입금의 관리)   



2) 현 금

☐ 진단 주안점

아파트는 ‘시재금’이라고 하는 소액현금을 사용하고 있다. 시재금이란 지출을 하고 

난 뒤 남아있는 돈을 말하는데 단지별로 사용처, 규모, 방법 등이 상이하다.

관리사무소에서 시재금을 사용하는 이유는 소액자금에 대하여 급하게 집행하거나 

은행에서 소요되는 시간적 낭비를 줄이고자 일정한 금액을 보유하면서, 비용집행 

사유 발생 시 사용하여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함이다. 

그러나 시재금은 상기와 같은 장점이 있는 반면 사용형태에 따라 무분별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관리사무소장의 결재과정 없이 선집행되어 운영되기도 한다.    

단지별 차이는 있겠지만 아파트마다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시재금의 사용은 

① 사용목적에 부합되어야 하고, 

② 지출금액이 과하지 않아야 하며, 

③ 적정한 절차를 거쳐 최소화되어 운영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재금이 사용목적 및 절차를 준수하여 운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유금액의 과소 등을 검토하며 부적정한 요소를 발굴해 본다. 또한, 수입금의    

처리과정을 확인하는 등 현금 운용의 전반적인 상황을 체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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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회계기준 - 금전의 보관)

 • 전도금 지급잔액과 마감 후에 출납된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보관할 수 없다.

 • 현금 시재액은 매일 관리사무소장의 검사 후 회계담당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 실   태

가. 지출부문

(시재금의 사용 용도)

통상적으로 시재금은 소모품비, 우편료, 교통비, 야근식대, 소액의 수선용 자재구입, 

잡비 등 소규모 운영비에 많이 사용되었다. 진단 대상단지 중 11개 단지는 사용

용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2개 단지는 집행금액의 대부분을 시재금으로 

사용하여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였다. 다음은 시재금을 남용하여 운영한 사례이다. 

상위 내역은 시재금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예금 계정에서 인출하여 집행하는 것이 

적정한 업무처리이다. 

(시재금의 집행 규모)

시재금의 집행은 소규모 자금 집행에 적합한 것으로써 대부분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 다음은 적정하게 운영하는 단지와 과 운영하는 단지의 월별 시재금 사용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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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내  용 금   액

도서인쇄비 현수막2개 70,000

공기구비품 카메라2대 428,000

수선유지비 흰  지 252,000

수선유지비 전정목처리 250,000

수선유지비 차동식감지기 70,000

수선유지비 신용보증보험 281,850

예수금 소득세,주민세 19,890

복리후생비 명절선물구입 450,000

(단위:원)

사례1 - D단지 시재금 부적정 사용내역(1월)



전체 시재금 사용횟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1회 평균집행액이 D단지가  

C단지의 5.7배에 이른다. C단지의 주요 사용처는 상비약, 문구, 간식비,  우편료 등으로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유는 시재금 사용의 적정 가이드라인이 없어 단지마다 임의

적으로 해석하여 사용하는 데에 있다. 단지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의 방법으로   

구체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시재금 보충방법) 

시재금을 사용하려면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하는 데 그 방법으로는 정액자금 

지급방법과 부정액자금 지급방법 두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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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자금 지급

매월 일정시점(월초 또는 월말)에 일정한 자금을 인출하여 회계담당자가 보유하며 

필요시에 사용토록 하는 방법

◇ 부정액자금 지급

일정시점과 일정금액을 정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소진될 쯤 적정금액을 인출    

하여 사용하는 방법 

월
C단지 D단지 

집행액 집행횟수 평균집행액 집행액 집행횟수 평균집행액

‘13.1월 303,600 18 16,867 2,296,570 20 114,289

2월 231,620 17 13,625 667,670 9 74,186

3월 126,700 11 11,518 1,715,350 24 71,473

4월 167,710 16 10,482 1,356,970 25 54,279

5월 184,500 14 13,179 1,441,240 15 96,083

6월 392,486 22 17,840 1,776,375 19 93,493

계 1,406,616 98 14,353 9,254,175 112 82,627

(단위:원)

평균집행금액 비교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상위의 지급방법은 일반적인 기업에 사용하는 정액자금  전도제도 

및 부정액자금전도제도와는 다르다 (일반적 기업은 정액자금전도제도 선호). 기업의 

자금전도 방법은 본사 등에서 실무부서로 자금을 이체하여 예금으로 관리하며 사용하는 

것이지만 아파트에서는 관리비 수납계좌에서 인출하여  회계담당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용하므로 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자수입도 감소된다. 

정액자금 지급은 단지마다 금액이 30만원~100만원까지 다양하며 회계담당자가    

과다하게 자금을 보유하거나, 자금이 부족하여 개인이 사비로 선집행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회계담당자가 많은 자금을 보유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개인통장이나 법인

통장을 만들어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이것은 시간적인 낭비 및 돌발적 사태에 대비하여 자금을 보관하는 시재금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아파트회계는 부정액자금 지급방법이 관리 현실에 더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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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정액자금지급 부정액자금지급 현금 인출 없음

13개 단지 7개 4개 2개

월
F단지 - 정액자금지급 K단지 - 부정액자금지급

인출액 집행액 잔액 인출액 집행액 잔액

이월액 1,292,720 106,900

‘13년 5월 1,000,000 1,219,340 1,073,380 438,000 319,300 225,600

6월 1,000,000 1,042,030 1,031,350 238,510 252,910 211,200

7월 1,000,000 1,001,930 1,029,420 422,030 507,880 125,350

(단위:원)

현금계정 비교

단지별 현금 관리방법



시재금을 아파트 명의의 법인통장에 넣어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업무상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이고자 사용한다고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

사무소장의 승인 없이 지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직원 사비 사용)

시재금이 부족할 경우 직원 사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다. 대체로 정액

자금 지급제도를 사용하는 단지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회계담당자가 개인 사비로  

지출하고 도래하는 자금 인출일에 예금으로 출금하여 선집행한 자금을 충당하고  

있다. 담당자는 소액이며 짧은 기간이어서 사비를 사용하였다고 하지만 공용자금과 

개인 사비가 혼용되어 관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 심각한 경우는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단지이다. 현금 인출이 없는 상위 2개 

단지를 보면 실질적으로 시재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외상거래 및 직원

사비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을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사비 사용은 

관리사무소장의 결재과정을 생략하고 집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부조리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측면에서도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나. 수익부문

(수입금의 보관)

아파트 수익은 알뜰시장 수익 등 규모가 큰 잡수입이 있는 반면, 승강기사용료나   

게시판 광고 수익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잡수입도 있다. 소규모 수입금은 대체로 

50,000원  이하의 수익이 대부분이지만 발생빈도는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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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수입금이라도 예금계좌에 입금을 안내할 수 있지만 현재 업무 형태로 보아   

관리사무소에서 현금을 수납하는 경우가 많다. 

회계기준은 현금을 수납하였을 경우 관리소에서 보관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당일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3~7일 정도 기한 경과 후 입금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되었다. 또한 하기의 단지처럼 수입금을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다가 매월 

말에 계좌로 일괄 입금하는 사례도 있어 전반적으로 회계기준이 준수되고 있지 않다. 

(수입금의 인식)

현금 수입금 처리의 가장 큰 문제는 수입금에 대하여 회계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데에 

있다. 현금 수납금을 예금계좌로 입금할 대상으로 취급하여 회계처리하지 않는데 진단

대상 전 단지가 동일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출납장 및 현금계정은 앞서 설명한 시재금, 즉 출금 항목에 대한  내역만 

기재된 상태이다. 또한, 수납내역에 대해 별도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단지도 있고 결재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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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총수납 현금수납 예금수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입금일 건수 금액

1월 13 420,000 12 360,000 1.31 1 60,000

2월 13 450,000 11 330,000 2.28 2 120,000

3월 17 540,000 17 540,000 3.29

4월 16 480,000 15 450,000 4.30 1 30,000

5월 21 660,000 18 540,000 5.31 3 120,000

6월 13 420,000 13 420,000 6.28

7월 10 300,000 10 300,000 7.31

8월 12 360,000 12 360,000 8.30

계 115 3,630,000 108 3,300,000 7 330,000

(단위:원)

사례2 - H단지 잡수입금 수납방법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업무개선 및 회계담당자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수입금이 발생되었을 때는 가급적 수납계좌를 안내하여 예금으로 수납하고 부득이

하게 관리사무소에 수납할 경우 영수증을 발행하고 즉시(은행 영업종료시간 이후는 

익일) 계좌에 입금토록 하여야 한다.

회계결의서를 작성하면 계정원장에 기록되고 결재의 행위가 이루어지니 별도의   

수납 장부를 두지 않아도 된다.

3) 제예금 및 예치금

☐ 진단 주안점

아파트의 제예금 계정은 크게 관리비 등과 장기수선충당예치금 계좌로 구분되며 

단지별 특성에 따라 잡수입금, 임대보증금, 퇴직금, 기타충당금 성격으로 추가적으로 

구분 예치하고 있는데, 모든 제예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는 있으나 당 아파트 회계에 포함되지 않고 관리하는 

계좌의 유무를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토록 하고자 

하였다. 

☐ 실   태

13개 단지는 평균 5개 은행, 16개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관리비 등 수납계좌와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운영에 따른 것으로, 보통예금 및 정기예금으로 분산하여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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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회계기준 - 수입금의 관리)

 •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 및 예치ㆍ보관하여야 한다. 



별도보유계좌란 당 아파트의 회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고유번호증으로 개설되어 있는 계좌를 말하며, 9개 단지에서 운영 중에 있다. 사용    

용도는 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전기검침수당, 지자체보조금, 시재금, 분쟁보상금 

성격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원인 불명의 계좌도 다수 있었다.

별도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단지에서 상위의 계좌에 대해 당 아파트 회계에서 제외

시키는 이유를 아파트 자금과 관계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 성격에 맞게 운영을 

하고, 책임소재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 중 회의참석수당은 동대표에게 바로 지급하고, 운영비를 정액

으로 인출하지 말고 실비정산하며, 전기검침수당이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상이면   

관리비 등 계좌로 입금 받아 가수금 처리 후 지급 시 정산하면 된다.

지자체보상금 등은 성격상 그 금액규모가 크며 금전사고의 위험성도 같이 수반되므로 

해당 아파트에서 당연히 책임, 관리하여야 할 사항이다. 그렇다면 예치금 형태로 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자금의 사용용도가 특별하더라도 법인 명의로 관리되고 있다면 이것은 당 아파트 회계에 

포함되어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며, 유지의 필요성이 없는 계좌는 해지토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회계기준 ‘회계처리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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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 B C D E F G H I J K L M

거래은행 3 7 5 3 4 4 4 4 7 3 6 8 4

계좌 수 10 15 21 9 16 15 18 8 14 20 15 24 19

별도보유
계좌

4 3 4 2 3 3 3 5 3

제예금 현황



2. 계정(장부) 관리

☐ 진단 주안점

모든 회계는 이를 이용하는 자가 이해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사용되는 

계정 등은 누구나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관습을 따라야 

하고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회계기준은 계정과목별 설명 및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 착오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에 계정과목에 대한 정의 등 교육에 

목적을 두고 진단을 실시하였고, 그 기준은 우리나라 회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실시하였다. 

☐ 실   태

대상단지 중 12개 단지는 계정 운영상 일부 오류사항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회계

제도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1개 단지는 일반적인 회계 제도를 벗어나 

운영하고 있어 신뢰성이 결여된 채 운영되었다.

단지별로는 회계기준을 두어 운영을 하고 있으나, 계정과목까지 세분화하여         

기준에 명시한 채 운영하고 있는 단지는 없었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정을 사용함에 있어

① 적정하지 않은 계정을 사용하거나, 

② 일부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③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계정과목을 추가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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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회계기준 - 회계처리원칙)



주요 운영 계정과목 및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선급비용

선급비용이란 보험이나 임대차계약과 같이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특정시점에서 미경과계약기간에 대한 비용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1년 이내에 비용

처리되는 것에 대해 선급비용으로 처리한다.

주로 주택화재보험료와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료가 선급비용의 대상이     

되는데 단지에 따라서 승강기배상책임보험료를 추가로 가입하기도 한다. 

지급 시 총액을 선급비용(자산) 처리하고 매월 상계시키는 회계처리를 한다.

(선급비용 및 수선충당금의 혼용)

선급비용이 집행자금의 회수라면 수선충당금은 미래 발생 예상금액의 선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단지에서는 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안 발생 시  

지급하고 회수하는 선급비용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상기 단지는 선급비용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발생 시 마다 금액이 

과소할 경우 한번에 관리비로 부과하고, 금액이 클 경우 2~6개월로 나누어 회수하고 

있다. 선급비용과 수선충당금의 구분 능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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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항목

주택화재보험료, 어린이놀이터보험료, 피복비, 정화조청소비, 소방자재구입,

소방시설 보수공사비, 배수펌프설치, 소방시설 부수공사비, 전기설비 정기검사비

111동 1호기 메인인버터 교체비, 소방시설 점검비, 테니스장 휀스 수리,

경비 1초소 로비폰 수리, 스텐 계단 손잡이 교체, 111동 자동문부품교체비,

염화칼슘 100포 구입, 소화전 동파 앵글밸브교체, 전기실 케이블헤드 복구,

비상발전기 연료 구입, 103동 급수펌프 수리

사례3 - B단지 선급비용 운영



2) 가지급금

가지급금은 집행 후에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 사용되는 항목으로써 

단지마다 다르기는 하나 주로 소송비용으로 사용된다. 또한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의  

선집행으로도 사용하는데 이것은 장기수선충당 예치금으로 사용되어야 할 성격이나, 

예치금 전액을 정기예금 및 적금으로 관리하고 있어 중도해지가 어려움에 따라 

가지급금으로 선집행하고 만기 시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한다. 또한 임시

계정으로 결산 시 마감되어야 한다. 

3) 전화가입권

전화가입권은 전화 개설 시 예치한 보증금으로서 7개 단지는 자산의 형태로 관리되고 

있으며, 6개 단지는 전화개설 당시 보증금을 당기비용 처리함으로써  회계상 존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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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비용 처리)

2개 단지의 경우 보험료 등의 선급비용을 해당 회계기간에 일괄 비용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관리면적에 비해 소액이라고 판단하여 집행 전액을 당기비용  처리하였지만, 

관리비 부담의 불평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

구 분 계정형태 지급, 수납시기 부과방법

선급비용 자산 선지급 후 회수
계약의 효력 발생시점부터

 기간 안분

수선충당금 부채 선수납 후 사용
연간소요금액 예상하여

매월 균등부과

선급비용, 수선충당금 비교



4) 미지급금(미지급비용)

당월에 발생되었으나 익월 지급되는 용역금액, 전기요금 등 사용료, 근로자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금액이 해당된다.

아파트에서는 통상적으로 월 단위 결산을 시행함으로써 매월 재무제표가 산출되어야 

하는 바, 월말에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시행한다.

미지급된 금액은 회계상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외상매입금 등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사용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비용 하나의 계정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5) 예수금

예수금은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국민연금 등 보험료 및 소득세, 주민세로 구성

되어 있다. 매월 공제한 금액이 익월 대체 처리되어 계정정리가 되나, 고용보험료      

부분에서는 공제금과 납부금의 차이가 발생되어 잔액이 남는 사례가 종종 발생된다. 

차이가 발생될 경우 원인을 규명하여 직원부담분인 경우는 직원에게 환불토록 하고 

사업자부담분인 경우 잡수입 처리를 하여야 한다.

6) 가수금

관리비 등 과수납금 및 원인불명 수납금이 가수금 계정에 해당하며,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기검침수당 등도 포함된다. 동 계정은 가지급금과 마찬가지로   

임시계정(미결산계정)이다. 회계기준은 ‘결산’ 항목에서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 계정을 정리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단지가 가수금 계정이 정리되지 않은 채 결산을 한다. 계정정리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한, 타 계정으로 대체할만한 계정이 없기 때문이다. 

가수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채)계정의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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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하는 입주자 등이 관리비 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등이 전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동 산식을 가지고 산정(단, 검침이 가능한 수도, 전기 등의  사용료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 한다.  

(중간정산금의 적정성)

위의 중간정산금 계산방법에서 가변적인 요소는 전출 전 3개월 평균관리비이다.  

매월 일정한 관리비 및 검침을 통한 전기 · 수도 등에는 문제가 없을 듯 보이나,    

계절적 요인으로 관리비 부과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난방의 경우에는 차액이 

발생한다. 

즉, 직전 3개월이 전출시점보다 추운 계절이면 입주자가 손실을, 따뜻하면 관리

사무소에서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준 시점 적용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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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0중간정산

  
=
  
[ 
전출 전 3개월 평균관리비  

× 당월거주일수 ] × 편차율¹)(       ) 가산 
                            당월일수 

¹) 편차율은 선택적 적용

7) (예수)임대보증금

단지 내 시설을 임대하여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아파트가 6개 단지가 있다. 이 경우 

보증금을 받고 계약만료 시 환불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이 임대보증금이다.

8) 관리비중간정산예수금

동 계정은 일반적 회계에 사용되는 계정이 아닌 특유의 관리업무에서 발생되는   

계정으로 정확한 계정명칭이 없다. 따라서 단지마다 전출세대이사정산금 또는    

전출세대관리비 계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아파트는 전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10개 단지는 세대 당사자간 정산하여   

동 계정이 발생하지 않으나, 3개단지는 관리사무소에서 정산하여 동 계정이 발생

하고 단지마다 관리규약에 정산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관리비예치금 : 198,149,710원

•월별집행액

상기 단지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익처분을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예치금 계좌로 

이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계정상 금액이 수납대상액 보다 많은 이유는 관리비예치금 부족으로 잉여금을 관리비

예치금으로 처분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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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상 금액 수납대상액 차 이

206,584,837 131,866,000 74,718,837

월 금 액 월 금 액 월 금 액

1월 383,877,728 4월 303,416,115 7월 262,896,089

2월 377,978,696 5월 261,791,385 8월 191,403,196

3월 305,163,024 6월 214,280,452 9월 227,888,506

(단위:원)

(단위:원)

9) 관리비예치금

선 집행하는 운영자금 등의 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세대별 소유주에게 일정액을 

받아 예치한 것으로써 입주시점에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관리비예치금의 부족)

입주시점이 오래 지난 아파트의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운영자금보다 관리비

예치금이 부족한 단지가 많이 있다. 기 보유하고 있는 잉여금 등을 사용하고 있어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사례4 - M단지 관리비예치금 보유 및 집행액

사례5 - J단지 관리비예치금 장부상금액과 수납대상액의 차이



아파트에서는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 장부는 전산시스템 내에서 관리

되고 있으며, 그 밖에 공기구 등은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되고 있다. 

(현금출납부)

제목 그대로 현금의 출납이 반영되어 있어야 하나, 앞의 현금 편에서 살펴보았듯이 

수납항목에 대해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재금의 결과 값만이 현금출납부에 

반영되어 있다.

한편, 2개 단지의 경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지만 현금계정을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어 아예 현금출납부가 예금출납부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전산프로그램 상 예금 인출(대변) 시 차변과 대변의 차이금액을 현금으로  

인식함에 나타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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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보조장, 수입보조부(세대별 징수대장 포함), 지출보조부(비목별 

   장부), 물품관리대장(공기구 비품대장 및 저장품 수불부), 그 밖에 지출증빙자료

(용어의 사용 및 부과기준)

주택법 및 관리규약 상 정식 명칭은 관리비예치금이나 ‘관리비출연금’ 또는 ‘선수관리비’

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부과기준도 법정계량단위인 ㎡가 아닌 ‘평’으로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10) 장부

회계기준 ‘장부’ 항목은 관리주체가 비치하여야 할 장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

하였다. 



3. 자산 관리

☐ 진단 주안점

아파트에서 구입하는 자산은 고가의 장비부터 저렴한 소모성자재까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사유로 회계기준은 ‘자산회계’ 장에서 많은 부분을 명시해 두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자산계정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더 많다.

그 사유는 재고관리의 불편, 소액의 물품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 및 오랜기간을  

나누어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의 번거로움 등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제반 기준과 상이

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발췌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관리업무진단 종합보고서  

34

 •회      계•

11) 기타

G단지는 회계전반에 걸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따르지 않고 단지 고유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복식부기 방식의 발생주의 회계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

주의 회계를 채택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비미수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미수관리비  

계정도 함께 사용하고 있고 발생주의 성격도 혼재되어 있다. 

이 결과 매월 마감 전 시산표와 마감 후 시산표라는 두 개의 합계잔액시산표를 발생

시켜 관리하고 있고, 두 시산표는 동월임에도 불구하고 예금을 포함한 전 계정에서 

금액이 상이한 채 관리되고 있어 회계적 신뢰성이 결여된 상태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자치관리하고 있고, 전산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며,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 즉, 타 단지와의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 관련규정

 • 회계기준 - 재고자산의 범위. 재고자산의 관리, 재고자산, 고정자산의 취득

                   고정자산의 임대차, 관리대장, 자산부채의 평가



또한 상기의 구입물품을 저장품으로 인식하고 사용시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진단 전 단지에서는 저장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구입 시 수선유지비 또는 

소모품비로 일괄비용 처리하고 있다.

(재고관리)

재고자산을 구입 즉시 비용처리함에 따라 회계기준상 다음의 내용은 무의미한     

조항이 되어버렸다.  

 - 출납은 입 · 출고전표에 따라야 한다.

 -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에 관한 기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기록

    방법에 따른다.

 - 재고자산의 출고가격산정은 선입선출법에 따르되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재고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산의 증감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니 

물품이 소진될 무렵 유무를 확인하여 구입하는 것이 전부이다. 

2)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전기실 및 기계실 등에서 사용하는 공기구와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집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체로 구입한지 오래되어 장부상 가치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관리업무진단 종합보고서  

35

 •회      계•

☐ 실   태

1) 재고자산

회계기준은 재고자산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재고자산의 범위

    연료용 유류, 소비성 공구, 수선용 자재, 보일러 청관제 등 재고약품, 그 밖에 재고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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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년수)

회계기준은 유형자산 금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기간 동안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한 기간’ 즉, 내용연수를 의미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단지는 

없었다. 

따라서 금액에 따라 관리사무소장 및 회계담당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하여 일괄 

관리비로 부과하거나 몇 개월에 걸쳐 나누어 부과한다.  

또한, 자산으로 구입할 것인지 당기비용으로 처리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부외자산관리)

단지별로 공기구 비품관리대장은 구비하고 있다. 이미 회계상 잔존가치가 없으므로    

부외자산관리대장의 성격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손 · 망실되어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자산까지도 함께 기재되어 계정과 일치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그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계정관리)

상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내용년수가 존재하지 않아 대부분의 공기구비품은 감가

상각이 완료된 상태이다. 이에 재무상태표에는 공기구비품 계정과 감가상각누계액이 

동액이거나, 상각완료 처리하여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공기구비품 잔존가액이 있으나 

실제내역과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자산의 구입여부와 관계없이 예산에   

따라 일정금액을 부과하고 있는 단지도 있다.

한편 감가상각누계액을 자산 차감형태가 아닌 감가상각충당금으로 처리하여 부채로 

표기하는 단지도 있는 등 전반적으로 계정관리가 부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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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당금 관리

☐ 진단 주안점

충당금은 차기 이후에 지출할 것이 확실한 특정비용에 대비하여 미리 그 이전에      

준비하는 것으로써, 크게 비채무성충당금과 부채성충당금으로 구분된다. 비채무성

충당금은 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이 아직 비용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장차    

비용화가 예상되는 것이고, 비채무성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부채, 연차충당금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다. 

충당금은 소요비용을 추정하여 관리비로 선 부과하는 것이므로 부과금액이 과다하거나 

적어서도 안되므로 그 금액의 적절성이 중요하고, 이 수납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지가 중점 진단사항이다. 

 ※ 관련규정 - 주택법시행령

☐ 실   태

1) 수선충당금

수선충당금은 설비 자산 등이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최근 들어 아파트에서 전형적인 예산제 항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주로 사용되는 항목으로는 물탱크청소비, 각종공사 자재비, 청관제, 부식억제제, 소모성 

자재구입 용도로 쓰인다. 

(충당금 적정성)

예산제 형태로 운영되다보니 매월 부과금액이 일정하고 단지마다 부과금을 조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에 충당금 잔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 편성 시 조정하여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충당금 잔액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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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및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써 편성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증가는 대표회의 의결로써 충당금을 

매월 수납하는 것과 이익발생으로 인한 잉여금 처분으로 인한 증가 등 두가지 방법이 있다. 

(구분예치)

장기수선충당금1)은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의 계좌로 구분하여 예치 ·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단지는 구분예치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하기의 경우 관리비와 혼용

하여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어 예탁금 중의 일부가 장기수선충당금일 것이라 

추정한 사례이다.

다음은 관리비예치금 부족으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이익 처분하였지만 예치금 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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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예탁금

542,104,981원 - 900,000,000

ⓐ 장기수선충당예치금 ⓑ 장기수선충당금 차이(ⓐ-ⓑ)

749,119,799원 1,033,766,496 △284,646,697

1)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7항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 ·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사례6 - D단지 혼용관리

사례7 - M단지 예치금 부족



3) 인적충당금

아파트는 직원 등에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연차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의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방법 또는 용역회사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성격은 달라지지만 진단 

단지 중 10개 단지에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적립금 적정성)

최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원들의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어 연차수당 발생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 경우 매년 예산 수립 시 적립금을 감안하여 연차수당적립액을 

감액하여 조정하여야 하지만 다음은 과다 적립된 사례이다.

4) 기타 충당금

단지별로 상위의 충당금 외에 개별적인 충당금을 적립하기도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적립하는 충당금과 관리운영으로 발생되는 잉여금을 

충당금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관리업무진단 종합보고서  

39

 •회      계•

단 지 잔 액 추계액 차이금액

J단지 71,677,147 65,965,581 5,751,566

M단지 53,266,534 31,063,640 22,202,894

퇴직금 역시 1년 미만의 직원들이 퇴직함에 따라 과다 적립된 사례이다.

(단위:원)

단 지 잔 액 추계액 차이금액

K단지  5,872,322 4,104,030 1,768,292

M단지 17,910,370 9,660,900 8,249,470

(단위:원)
사례8 - K , M단지 연차수당충당금

사례9 - J , M단지 퇴직급여충당금



(구분징수 충당금)

발생 원인별로 구분하여 세대별로 징수금액을 다르게 하여 수납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대표적 사례로는 주차충당금이 있는데, 1가구 2차량 이상에 대하여 차등하여 

수납하고, 누적된 충당금은 주차시설 공사 등에 사용한다.

구분징수 충당금은 잡수입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데 세대공사 및 전출입시 승강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에 대하여 B단지는 승강기충당금으로 A단지는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다.

(사용료충당금)

전기료 및 수도료 부과 시 세대사용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공용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 부과금이 한전 및 수도사업소에 납부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발생된 잉여금을 충당금화 하여 관리하고 있다. 사용료충당금은 입주자가 

과 납입한 것이므로 관리비차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충당금의 장기 보유 시 

사용료를 부담하는 자와 수혜를 받는 자가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되므로 조속히 

사용료에서 차감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5. 관리비 등 수입•비용

☐ 진단 주안점

아파트 운영에 따른 발생비용은 일반관리비 등의 관리비용과 잡지출 등의 관리외비용

으로 나뉘는데 이를 입주자에게 관리비 등으로 부과함에 있어 그 규모, 부담 주체, 

업무처리 절차 및 관련규정의 준수여부가 주요 진단대상이다. 

 ※ 관련규정 - 주택법령 전반, 회계기준 운영성과표, 일반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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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태

1) 관리비 등 부과 

주택법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관리비 및 사용료를 입주자 등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부과방법은 관리규약상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및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르고 있다.

(부과방식)

관리규약은 부과항목별 부과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크게 나누어 예산제와 정산제로 

구분한다. 각 지자체에서 안내한 표준관리규약은 예산제 방법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정산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단지는 예산제와 정산제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단지도 있다. 

진단대상 단지 중 5개단지는 지자체의 표준관리규약을 단지별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 관리규약과 실제 운영방법이 다른 사례가 발생하였다.  

(관리비 과다부과)

예산제를 사용하고 있는 D단지는 실제 소요된 비용보다 많은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어 관리부분에 손익이 발생하였다. 

아래와 같이 매년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총 5년간 누적금액 146,905,716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다. 이것은 연간예산제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관리비     

과다징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또한, 세대의 전출입이 발생되므로 권리를 누리는 

수혜자와 관리비를 부담하는 자가 상이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잉여금의 

처분이 소유주와 관계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분됨에 따라 관리비 부담의 적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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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관리)

아파트에서는 미수채권에 관하여 미수관리비와 미부과관리비 계정과목을 사용한다.   

두 계정의 차이는 관리비를 부과하였으나 아직 회수하지 못한 돈을 미수관리비라고  

하고 월말에 아직 고지하지 않은 관리비를 미부과관리비라고 한다.(일부단지는 미수

관리비 계정으로 통합사용)

진단 대상단지는 전반적으로 관리비 부분에 있어 오류사항은 없으며 특히, 3개월이상 

장기 체납세대에 대해 관리규약(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독려를 하고 있다. 

(수익구분)

회계기준은 관리수입을 관리수익, 사용료수익, 투자수익, 잡수입 등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서울시 제외). 그러나 진단대상 전 단지는 통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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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일반관리비 6,478,500 5,145,990 -2,331,585 -1,863,691 2,780,786 10,210,000

청소비 -1,151,777 744,791 -406,986

경비비 1,700,580 3,575,766 -1,622,240 76,351 1,527,138 5,257,595

승강기유지비 8,177,300 -2,678,400 13,505,940 30,162,080 9,330 49,176,250

수선유지비 13,998,718 4,482,890 -2,037,790 -5,336,480 -204,840 10,902,498

수도료 1,437,270 2,854,160 4,703,270 3,949,350 4,624,440 17,568,490

유선방송료 4,464,790 4,737,590 4,158,000 3,828,000 3,981,450 21,169,830

전기료 27,096,540 27,096,540

기 타 3,274,285 2,068,882 67,190 2,167,422 -23,870 7,553,909

합 계 39,531,443 20,186,878 14,820,375 31,831,255 40,535,765 146,905,716

(단위:원)
사례10 - D단지 최근 5개년도 관리부분 손익내역



관리비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어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실무적으로 구분하는 단지가 

존재하지 않고 실효성이 크지 않는 바 회계기준 변경의 검토도 필요하다.

(비용)

경기도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을 두어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타 지자

체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지역별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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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운영규정 O월부과 절감금액

932 1,440,400 882,880 557,520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을 두어 투명하게 운영비용을 지급하고 있고, 월 

부담한도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으며 실제 운영비도 규정 한도액 대비 61%로써 

과도한 집행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운영경비도 김밥, 빵, 떡 등 간단한 다과류 정도의 

음식을 구입함으로써 관리비 절감의 노력이 보이고, 영수증도 적정하게 첨부되어 

있다.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정액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

• 운영비 지급 후 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비용을 예비비로 별도 인출

• 동대표 회의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출석수당 등을 정액으로 인출하여 통합관리  

• 실비정산 영수증 미비

(단위:원)
사례11 - C단지 모범사례

사례12 - A단지 외 4개단지 부적절사례



경기도 운영 규정에 따르면 월간 총 운영비 한도액과 회의출석수당, 업무추진비 

및 실비 정산하는 회의비 등이 명시되어 있다.  단지별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관행

처럼 과거 방식을 답습하며 운영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제정이 시급하다. 

(계정과목 및 관리비 비목) 

수선유지비 성격의 자재를 소모품비로 구입을 하여 일반관리비로 부과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승강기검사수수료를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위탁수수료를 일반관리비 비목에 포함시켜 부과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수당을 지급수수료로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

2) 잡수입 및 관리외비용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잡수입금은 연체료, 예금이자, 게시판광고, 재활용품판매, 

알뜰시장 임대수익 등이 있으며 관리외비용은 잡지출, 잡손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물수령)

D단지는 잡수입금 중 게시판 광고수익을 쓰레기봉투, 복사용지 등의 현물로 수령

하고 있다. 잡수입금을 현물로 수령하여 회계상 계상할 수 없더라도 관련대장을  

비치하여 수령과 소모를 기재하여야 한다.  

(잡지출)

잡지출 등 예비비를 집행할 때에는 관리규약(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것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잡지출을 

의결이란 절차를 거쳐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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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

(증빙의 적정성)

관리사무소는 잡비, 소모품구입비, 수선유지비 등 비용의 지출에 있어 관련증빙일부를 

직원 개인의 신용카드 영수증과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첨부하고 있으나, 법인

비용을 지출하면서 직원 개인 신용카드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관련증빙으로 

수취하는 것은 추후 지급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으며, 법인비용으로 지출한 

건에 대해서는 개인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30,000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영수증(일반적으로 ‘간이영수증’으로 칭함)을 

수취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법인세법 제116조제1항 및 제2항²)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규모

(30,000원)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사업자지출증빙용 영수증으로 수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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²)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②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제11873호(부가가치세법)] [시행일 2013.7.1]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영수증 확인 · 관리)

지출원인 행위 발생시 거래업체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및 영수증 등은 지출이 완료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송금영수증을 회계기준 ‘지출원인행위서류의 송부 및 

심사’ 항목에 따라 관계서류를 심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단지에서 수취한 

영수증 등에 담당자 및 관리소장의 결재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발견  되었다. 

또한, 일부 단지의 경우 내부결재 서류, 계정원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의 관련서류가 

각각 혼재돼 있어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6. 예산 관리

 
☐ 진단 주안점

연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누락 없이 반영되었는지와 반영의 기준이 되는 사업   

계획의 존재여부를 주된 진단대상으로 삼고, 예산 산출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더불어    

살펴보았다. 

☐ 실   태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2(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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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주택법 시행령 55조의2제1항(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 회계기준 - 예산편성, 예산의 전용 및 이월, 추가경정예산,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예산집행실적보고



가장 흔한 오류사항으로는 연차수당 계산 방식이다. 연차수당 편성 시 일괄적으로   

직원별 평균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 각각의 연차일수로 계산하여야 하며, 

또한 24시간 교대 근무자의 경우 산출내역이 다르다.

또한, 관리외항목의 예산은 모든 단지가 편성하지 않았다. 예산은 관리비로 부과하는 

항목만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잡수입과 관리외비용을 함께 편성하여 당 아파트의 

예상손익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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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산출방법

오 류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직원별 평균일수

적 정
•일 반 근 로 자 :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개인별연차일수

•격일제근로자 : 통상임금 ÷ 365(시간) × 12(시간) × 개인별연차일수

예산은 정확성 및 세부내역의 충실성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산 수립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예산을 사업계획에 연동하여 편성하지 않고 단순히 전년대비 

인상률을 고려하여 편성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공사 등 가변적 요소가 많은 

수선유지비 항목은 세부내역이 충실하지 않았다.

2) 인건비 및 경비 예산편성

예산은 예산개요, 편성지침, 세부기준, 비목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건비인상률, 최소임금기준, 감가상각비 내용년수, 장기수선충당금    

편성요율 등이 있어야 정확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다.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7개 

단지에서는 수립되어 있고 6개 단지는 

수립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13개단지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현황>

사업계획 수립 예산수립

7개 단지 12개



7. 결산 관리

 
☐ 진단 주안점

재무제표는 당 아파트에서 발생된 연간 거래가 오류 없이 정확히 표시되어 입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이해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재무제표가 신뢰성 있게 작성되었는

지 여부와 일정 규칙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및 이익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진단하였다.

☐ 실   태

1) 재무제표

대부분의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재무제표를 매월 작성하고 있으며 합계잔액시산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및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관리하고 있다.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에는 재무제표작성과 표시의    

일반적 원칙이 설명되어 있다. 

재무상태표 자산의 경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구 고정자산)으로 구분하고 세부

적으로 유동자산에는 당좌 및 재고자산이 비유동자산에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재무상태표 구성 시 유형자산이 상위항목과 함께 기재되거나 재고자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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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제2항(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 회계기준 - 결산, 결산보고,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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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관리수입 615,519,440 609,966,940 640,869,510 646,479,690 648,188,870 3,161,024,450

관리비용 644,277,810 637,404,550 664,977,900 691,237,700 698,828,140 3,336,726,100

관리총손익 (28,758,370) (27,437,610) (24,108,390) (44,758,010) (50,639,270) (175,701,650)

잡수입 23,988,157 25,721,659 45,396,163 38,147,032 39,362,295 172,615,306

관리외비용 9,277,540 10,100,470 30,047,820 14,817,450 18,746,280 82,989,560

당기순손익 (14,047,753) (11,816,421) (8,760,047) (21,428,428) (30,023,255) (86,075,904)

전기이월잉여금 106,177,491 116,237,678 125,077,627 129,969,900 114,508,822

당좌자산에 포함되는 등 해당 항목에 적절히 기표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 또한   

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차감 표기이나 부채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한편,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이 개정되면서 재무상태표(재무보고서), 운영상태표

(운영보고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

(신뢰성)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현금주의 회계제도를 운영하는 G단지의 손익 항목과 잉여금 

항목을 살펴보면 실질적 거래의 결과가 각 재무제표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사례이다. 

아래의 표와 같이 최근 5개년도의 관리총손익에서 175,701,650원 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개년도 누적 당기순손실액은 86,075,904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은 증가하고 있다. 이익잉여금(동기간 이익처분은 없었음)의 변동이 크지 

않은 것을 미루어 볼 때 관리총손익 표시가 적정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사례13 -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상 손익 등 오류



한편, 관리총손익이 적정하게 표시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관리외부분에서는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오히려 이익잉여금은 큰 폭으로 증가

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상위의 재무제표는 회계를 왜곡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한편, 합계잔액시산표 등과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와 각 합계에 포함

되어 있지는 않지만, 항목으로 표시하는 사례도 있어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이 

필요하다.

2) 잉여금 및 예비비적립금

이월이익잉여금은 대부분 장기수선충당금과 예비비적립금으로 처분되었다. 

그러나 H단지의 경우 잉여금을 노인정, 부녀회지원금으로 처분한 사례가 있다. 

지급근거는 노인정 및 부녀회의 익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지급하였으며 증빙서류도 

송금영수증만 있다. 

예비비적립금은 단지 내 특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관리비로 집행하기 어려운 사항

일 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하여 지출하는 것이다. 일부단지에서는 일상적인 

잡지출 성격의 자금도 예비비적립금으로 집행하는 사례도 있다.

8. 세무 관리

 
☐ 진단 주안점

아파트는 과거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우리나라 대부분의 

단지가 비영리법인에게 발급하는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알뜰시장 등 수익부문이 있으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국세청은 잡수입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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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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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 소득세법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의합계표의 제출)

◈ 제출기한 - 1기 확정신고 : 1월 1일 ~ 6월 30일 수취분 : 7월 25일

               - 2기 확정신고 : 7월 1일 ~ 12월 31일 수취분 : 익년 1월 25일

사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안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소 업무담당자는 세무업무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업무처리도 알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담당자에게 세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 실   태

1) 세무업무

13개 단지 중 12개 단지는 고유번호증으로 운영하고 있고, 1개 단지는 사업자등록증

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유번호증으로 운영하고 있는 9개 단지는 경비비, 승강기관리용역비 등 아파트

대표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수행

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다.  

비영리단체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면세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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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기간 중 C단지의 경우 고유번호증에서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알뜰시장 장소임대, 통신

중계기 기지국 임대, 재활용품매각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함이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대한 세무당국의 세금부과기준을 

숙지하여 가산세 등을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진단대상 13개 단지 모두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신고ㆍ

납부와 4대 보험신고 업무는 매월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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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부 시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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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항목

시설분야는 진단 수준에 따라 진단기간과 소요인력, 비용에 많은 차이가 있다. 

본 진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용역을 받고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통상적인 관리

상태와 시설물 작동상태를 점검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기능을 유지

토록 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설행정, 급수시설, 난방시설, 

전기시설, 소방시설, 승강기시설, 건축/토목의 7개 항목으로 나누어 진단을 실시

하였다.

① 시설행정 : 각종 계획 수립 여부 및 충실도

② 급수시설 : 펌프실, 지하저수조, 옥상물탱크,  

③ 난방시설 : 보일러실, 공동구, 중간기계실 

④ 전기시설 : 전기실, 비상발전기

⑤ 소방시설 : 소방기계, 소방전기

⑥ 승강기시설 : 방재실, 카내부, 기계실

⑦ 건축/토목시설 : 옥상, 동지하,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조경 등

 진단기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의무사항의 준수여부를 진단하고,      

각 시설별로는 전문적인 이론과 세부 수치 측량은 지양하고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능과 관리 · 정비 상태를 기준으로 진단하였다. 아울러 관리측면에서 기본적인   

미관과 위생 · 청결상태도 고려하였다.

시설분야 진단항목과 진단기준



1. 시설행정

여러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계획 수립 및 점검 의무의 이행여부와 내용의 충실

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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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의무여부 관련법

안전관리기본계획수립 의무사항 주택법

소방계획수립 및 작동기능, 정밀점검 의무사항
소방시설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운행관리계획수립 의무사항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CCTV운영계획수립 의무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주택법, 주차장법

건축물안전점검 의무사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안전진단(특수시설물점검) 의무사항 주택법

어린이놀이시설 의무사항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주택법

전기시설점검 의무사항 전기사업법

공동저수시설 의무사항 수도시설청소 및 위생관리규칙

3)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시험은 주택법을 포함하여 11개 법령을 시험범위로 하여   

   출제되고 있다.

참 고     

공동주택은 3) 다주택법뿐만 아니라 건축법,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수도법(지하수관리 

별도), 토양환경보전법, 주차장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되는 각각의 법률에 의해 규제

받는 종합건축물이다. 이는 공동주택이란 종합건축물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이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진단대상 계획과 점검



1) 안전관리기본계획

13개 단지 모두 안전관리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있으나, 내용을 충실히 수립한 단지는 

1개 단지에 불과하다.

2) 소방계획 및 소방작동기능, 정밀점검

13개 단지 모두 소방계획 및 점검은 시행하고 있으나, 소방계획의 충실도와 점검 후 

보수 및 이력관리에 소홀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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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주택법 제49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각 시설물 

안전점검계획, 안전행사, 안전교육과 각종양식 등을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참 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따라 소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소방계획서에는 소방시설물 현황이 상세히 

기록되어야 하며, 소방교육과 홍보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에 따르면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

업자에게 위탁하는 등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A B C D E F G H I J K L M

△ △ ○ ● ○ ○ △ △ ○ △ ○ ○ ○

범례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사항없음

A B C D E F G H I J K L M

△ ○ ○ ● ○ ○ ○ ○ ○ ○ ○ ○ ○

범례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사항없음



3) CCTV 운영계획

12개 단지는 영상정보지침 수립 및 관리에 소극적이며, 1개 단지는 영상정보지침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관리에 적극적이다.

4) 건축물 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단지 5개는 외부용역과 자체점검으로 자료 

관리에 어려움이 없으나, 1개 단지를 제외한 7개 단지는 점검 및 자료 관리를 형식

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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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반기별 건축물 안전점

검(정기점검)을 시행(16층 이상)하고, 주택법 제50조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반기별 건축물 안전점검을 시행(15층 이하)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건축물 안전점검시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균열과 

누수 등을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부위현황 및 사진관리를 해야 한다. 

A B C D E F G H I J K L M

△ △ △ △ ● △ △ ○ ○ △ ○ △ △

범례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사항없음

A B C D E F G H I J K L M

C C C ○ ○ ○ ○ ○ ● △ ○ C C

범례 : ●양호, ○보통, △미흡, C 시특법대체, －해당사항없음

참 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7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지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동 규칙 제9조에 따라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르면 

촬영된 자료는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1항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지하주차장 등)에는 녹화장치를 설치 · 관리해야 한다.



5) 안전/보건/관리 감독자 교육, 방범교육 등

13개 단지에서 의무교육 이수 외 자체 교육은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입주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는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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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관리주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 · 보건교육), 주택법 제49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안전교육), 수도법 제36조(교육)에 따라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조(안전점검의 날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등 시설물 관리, 산업안전교육(MSDS) 등 총체적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여야 한다.

A B C D E F G H I J K L M

△ △ ○ △ △ △ △ ○ ○ △ △ △ △

범례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사항없음



2. 급수시설

1) 펌프실 관리실태

옥상물탱크 방식 9개 단지는 각종 펌프와 방진가대가 미흡하게 관리되고 있어 장기

수선계획에 따른 조속한 교체 공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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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펌프실은 지하저수조에 저장된 생활용수를 세대, 소화시설, 난방시설 등으로 공급하는 

전기 · 기계 설비로 이루어져 있다. 각종 전기 · 기계 설비는 저장시설과 같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해 설비관리를 하여야 한다.

구분 / 단지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조명 및 환기휀 ● ● ● ○ ● ● ● ● ● ● △ ○ △

배수펌프 작동, 경보 ● △ ● △ ● ● ● △ ● △ △ ○ ●

소방펌프 압력챔버 ○ ● ● ● ● ● △ △ △ △ △ ○ ○

스프링쿨러펌프 압력 ○ ● ● － － － － － △ ○ △ ○ ●

계측기 및 스위치 ● ● ● △ ● ● ● ● ● △ ● ○ ●

펌프 축진동 ● ● ● ● ● ● △ ● ● ● △ ○ ○

그랜드패킹 부위 누수여부 △ △ △ ○ ● ● △ △ ● △ △ △ △

각종 펌프 · 방진가대 △ △ △ △ △ △ △ ● △ △ △ △ △

후렉시블죠인트 △ ● △ ● ● ● ● ● △ △ △ ○ △

밸브 및 보온재 △ ● △ ○ ● ○ △ △ ● △ △ ○ △

펌프실 제어패널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범례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사항없음



2) 공동저수시설(지하저수조, 옥상물탱크) 관리실태

옥상물탱크 방식 9개 단지 중 2개 단지는 유리섬유와 바닥 이물질 방치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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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지하저수조는 공동주택 입주민이 사용하는 식수 및 생활용수를 지자체로부터 공급받아 

1차적으로 저장하는 장소이다. 따라서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시설물이다.  

수도시설 청소 및 위생관리규칙 제6조에 따라 연간 2회 청소하여야 하며, 수도법 시행

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소유자 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공지하여야 

한다.

구분 / 단지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지
하
저
수
조

덮개의 잠금장치 ● ● ● △ ● ● － － ● △ ● － ●

휀스 주위 안전표지판 △ － － － ● ● － － ● ○ ○ － ○

통기구 방충망 ● － － － ● ● － － ● △ △ － △

주변배수시설 ● － － － ● ● － ● ● ● ● ○ ●

수질오염여부 ○ － － △ ● ● － ● ● △ ● ○ ●

점검구 주위(우수침투) ● － － ● ● ● － - ● △ ● － ●

상부에 불필요한 적치물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옥
상
물
탱
크

출입문 시건상태 ● ● ● ● － － ● ● － ● ● ○ △

정온전선 조작패널 － ● － － － － ● ● － － － ○ －

고수위 경보 ● ● ● ● － － ● ● － ● ● ○ ●

물탱크 본체 누수 ● ● △ ● － － △ △ － △ ● ● ○

배관보온재 훼손 △ ● ● ● － － ● － － － ● ○ ●

정수위밸브 ○ ● △ ● － － ○ ○ － △ △ ○ △

바닥배수구 청소 ● △ ● ○ － － ● ● － △ △ ○ △

범례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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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방시설

1) 보일러실

5개 중앙난방 단지 중 3개 단지는 펌프 회전축 보호덮개 방호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안전사고 위험이 잠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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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지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중앙감시반 기능 ● － ○ － ● － － － ● － － － ○

조명상태, 환기휀 ● － ● － ● － － － ● － － － ●

유해적치물 ● － ● － ● － － － △ － － － ●

배관 · 밸브 ● － △ － ● － － － ● － － － △

각종 안전수칙 부착상태 ● － ● － ● － － － ● － － － ○

보온재 훼손 △ － ● － ● － － － ● － － － △

중온수 펌프작동, 
회전축 보호덮개 상태

△ － － － ● － － － ● － － － －

난방순환 펌프작동, 
회전축 보호덮개 상태

△ － △ － ● － － － ● － － － △

급탕순환 펌프작동,
회전축 보호덮개 상태

△ － △ － ● － － － ● － － － ●

각종펌프 가대 녹발생
(배수공 막힘)

△ － ● － ● － － － ● － － － ○

케미칼휘더 작동
(MSDS 부착여부)

△ － ○ － ● － － － ● － － － ●

자동제어 ● － ● － ● － － － △ － － － ●

압력계, 온도계 고장 ● － ● － ● － － － ● － － － △

난방용수 PH 농도 측정 ● － ○ － ● － － － ● － － － ●

배수펌프 작동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범례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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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구

공동구는 대체로 5개 단지 모두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

구분 / 단지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조명 및 청소상태 － － ● － ● － － － ● － － － ○

시설물의 위치방향표시 
및 안전표시

－ － ○ － ● － － － ● － － － ○

배관 누수여부 － － ○ － ● － － － ● － － － ○

벽체 누수 및 배수상태 － － ● － ● － － － ● － － － ○

신축관 노후(부식)여부 － － ● － ● － － － ● － － － ○

기계, 전기(TRAY)상태 － － ● － ● － － － ● － － － ○

전기적 소음여부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보온재 훼손여부 △ － － － ● － － － ● － － － ○

압력계, 온도계 정상작동여부 ● － － － ● － － － ● － － － ○

환기휀 작동상태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범례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사항없음

참 고     

개별난방단지가 아닌 중앙난방단지는 보일러실을 설치하여 난방 및 급탕을 공급하여야

하며, 이를 규제하는 관계법은 없지만 공동주택의 중요시설물로서 안전관리계획에 

포함시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동력전달, 회전

기계의 물림점 등에는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 고     

공동주택단지에서 기계실과 전기실에서 각 동으로 연결되는 배관, 전선 등이 지나는 

공간이다. 공동구를 규제하는 관계법은 없으나, 전기, 난방, 급탕, 수도 등 중요시설이 

지나는 곳으로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3) 중간기계실

중앙난방 단지 중 1개 단지를 제외한 3개 단지는 대체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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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보일러실로부터 동간 사이가 멀거나 단층이 지는 경우 중간에 별도의 중간기계실을 설치

하여 운영한다. 중요시설물이 있으므로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운영한다. 

구분 / 단지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조작패널 관리상태
(계기판, 램프, 스위치)

● － － － ● － － － ● － － － ○

배수펌프 작동상태 △ － － － ● － － － ● － － － ○

배수펌프 고수위경보 ● － － － ● － － － ● － － － ○

난방순환펌프 작동상태 ● － － － ● － － － ● － － － ○

급탕순환펌프 작동상태 ● － － － ● － － － ● － － － ○

배관, 밸브류, 벽체 누수 ○ － － － ● － － － ● － － － ○

케미컬휘더 작동상태 ● － － － ● － － － ● － － － ○

급탕탱크 누수여부 ● － － － ● － － － ● － － － ○

펌프방진가대 녹발생
(배수공 막힘)상태

△ － － － ● － － － ● － － － ○

자동제어상태 ● － － － ● － － － ● － － － ○

보온재 훼손여부 △ － － － ● － － － ● － － － ○

압력계, 온도계 정상여부 ● － － － ● － － － ● － － － ○

환기휀 작동상태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범례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사항없음



4. 전기시설

1) 전기실

13개 단지 대부분의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단지에서 패널 내부 누적 먼지를 

방치하여 기기 절연파괴 및 충격전류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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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지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열화상온도측정 ● ● ● ● △ ● ● ● ● ● ● ● △

안전표지판, 안전수칙, 단선
결선도 부착상태

● ● ● ● ● ● △ ● ● ○ ● ● ●

예비품 확보 상태 ○ ● ● ● ● ● △ △ ● △ ● ○ ●

정전시 복구요령 부착 △ △ △ ● ● ● ● △ ● △ ○ ● ○

DS조작봉, 안전장구 상태 ● ● ● ● ● ● ● ● ● ○ ● ○ ●

산업용(DM)전자식 계량기 ● ● ● ● ● ● ● ● ● ● ● ● ●

콘덴서반 및 정류기반 축전지 ○ ● △ ● △ ● ○ △ ● △ △ ○ ○

변전실 수동조작핸들 상태 ● ● ● ● △ ● ● ● ● ○ △ ○ △

보호계전기점검 ● ● ○ ● ● ○ ● ● △ △ ○ ○ ○

감시장치와 계측기 상태 ● － － － － ● － － － － ○ － －

중앙감시반 정상동작 상태 ● － － － － ● － － － － ○ － －

적치물 존치여부 ● ● ● ● ● ● ● ● ● △ ● ○ ○

외부 특고맨홀 우수침입 및
배수관리상태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범례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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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발전기

13개 단지 중 3개 단지를 제외한 10개 단지는 발전기 연료탱크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미부착 관리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재해예방활동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구분 / 단지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엔진오일 및 연료보충상태
(MSDS부착)

△ △ ○ △ △ △ △ △ ● △ △ ○ △

발전기, 부동액 ● ● ● ● ● △ △ ● ● △ ● ○ ●

각종계기, 램프 상태 ● △ ● ● △ △ ● △ ● ● ● ○ △

정전시 자동운전
(저압반 ATS 자동절환)

● ● ● ● ● ● ● ● ● ● ● ● ●

축전지 ● ● ● ● ● ● ○ ● ● △ △ ● ●

발전기 운전 및 업체연락처 ○ ● ● ● ● ● ● ● ● ● ● ● ●

적치물 존치여부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범례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사항없음

참 고     

전기사업법 제65조(정기검사)에 따른 정기검사, 같은 법 제73조의2(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및 시행규칙 제4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선 · 해임 신고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73조의4(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안전관리교육을 

이수(최초: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그 외에는 3년마다 1회)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점검 · 

절차 · 방법 ·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참 고     

전기관련 시설물로서 정전시에 중요시설물을 가동 또는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다.

또한 발전기 경유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2조의4에 따라 물질안전보건

자료(MSDS)를 비치하여야 한다. 



5. 소방시설(기계, 전기)

대부분의 단지에서 점검은 적기에 시행하고 있으나 지적사항 보수가 지연되어 입주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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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따라 소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소방계획서에는 소방시설물 현황이 상세히 기록되어야 

하고, 소방교육과 홍보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같은 법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

점검 등)에 따라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등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1조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구분 / 단지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기

계

소화기 충약 △ ● △ △ ○ ● ● ● △ ○ △ ○ △

옥내소화전 관리 △ ● △ △ ● △ △ ● △ ● △ ○ △

소방호스, 노즐(관창)연결 △ △ △ △ ● △ ○ △ ● △ △ ● △

연결송수관밸브(지하실)
상시개방 여부(OS&Y)

● ● △ ● ● ● △ △ △ △ △ ○ △

프리액션밸브 조정 ● ● ● － － － － － － － － ● ○

지하주차장스프링클러 
(알람, 준비작동, 건식)

● ● ● － ● ● － - △ ○ △ ○ ○

제연설비(각동)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전

기

수신반관리 및 동작기능 △ △ △ ○ △ ● △ △ ● △ △ ● △

화재경보기 동작시험 ● ● ● ● ● ● ● ● △ ● ○ ● ○

화재경보기 예비전원시험 ● ● ● △ ● △ △ △ ● ○ ○ △ △

소화전 관리상태
(벨, 램프, 버턴, 청소등)

● ● ● ● ● △ ● △ ● △ △ ○ △

비상콘센트 전원투입 ● ● ● ● ● ● ● ● ● △ △ ○ ○

피난유도등 점등 및
비상계단 연기 감지기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범례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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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승강기시설

1) 방재실 · 카내부

13개 단지중 9개 단지는 CCTV 저장장치 시건 또는 암호 미관리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고 11개 단지는 승강기 카내 검사 필증을 미부착하는 등 개정된 

법적 의무사항 적용이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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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6조의2(승강기의 안전관리자)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같은 법 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에 따라 월간 자체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3(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유지 

· 관리 등이 포함된 운행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규정된 직무범위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6조의2(승강기의 안전관리자)에 따라 선임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구분 / 단지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방
재
실

운전반(모니터 관리) ● △ ● ● ● ● ● ● ● ● ● ○ ○

CCTV 저장 및 시건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카
내
부

승강기 운행상태 ● ● ● ● ● ● ● ● ● ○ ○ ○ ○

버튼, 비상인터폰,
CCTV카메라 

● ● ● ● ● ● ● ● ● △ ○ ○ ●

환기, 조명상태, 청소 ● ● ● ● ● ● ● △ ● △ △ ○ △

비상인터폰 작동램프 ● ● ● ● ● ● ● ● ● ● ● ○ ○

카내 검사필증 부착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범례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사항없음



2) 승강기(기계실)

기계실은 유지관리업체 직원들이 전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지만 유지

관리업체에 대한 감독 소홀로 1개 단지를 제외한 12개 단지의 승강기 기계실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하게 관리되고 있다.

관리업무진단 종합보고서  

69

 •시      설•

참 고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승강기검사기준) 별표1의 6.3(기계실 내부의 구동기)에 

따라 기계실은 권상기, 제어반, 조속기 등이 설치되는 공간으로써 관리 및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기구, 환기장치,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승강기와 관련되는 설비 이외의 것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게 관리를 하여야 한다.

구분 / 단지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배기휀 온도감지기 ○ ● ○ △ ● ● ● － △ － △ △ △

권상기 소음, 누유 △ △ △ ● ● △ △ △ △ △ △ △ △

조속기, 로프, 엔코더덮개 △ △ △ △ ● ● △ △ △ △ △ △ △

제어반 문개방 △ △ △ ● ● ● ● △ △ △ △ ● △

제어반 환기필터 △ △ △ △ ● △ △ △ △ △ △ △ △

창문, 벽면 우수 침입 ○ ● △ △ ● △ △ △ ● △ ● ● ○

브레이크 수동개방장치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범례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사항없음



7. 건축/토목시설

1) 옥상

2개 단지를 제외한 11개 단지에서 매우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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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지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우수드레인 파손 및 청소 ● ● △ △ △ △ △ ● ● ● ● ● ●

잡초, 옥탑 배수홈통 ● ● ● ● △ ● ● ● ● ● ● ● ○

피뢰도선절단, 도색여부
및 통신선 중첩

● - - - - - - - - - - - -

낙하우려 적치물 ● ● ● ● ● ● ● ● ● ● ● ● ●

옥상바닥 박리, 박락,
아스팔트 슁글 

● ● ● △ ● △ △ ● ● ● ● △ ○

난간 구조물 △ - △ ● ● ● ● △ ● ● ● ● ●

파라펫과 바닥면 ● - ● ● ● ● ● △ ● ○ ● ● ○

각종 점검구 시건 ● ● ● ● ● ● ● ● ● ● ● ● △

공청안테나 및 피뢰침 △ ● ● △ △ ● ● △ ● ● △ ● △

사설안테나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범례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사항없음

2) 동 · 동지하

13개 단지 중 7개 단지에서 동지하에 화재우려 적치물을 방치보관하고 있어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10개 단지에서 배수펌프가 미흡하게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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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지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동

복도, 계단누수 및 균열 △ △ ● ○ ● ● ● ● ● ● △ △ ●

복도, 계단 적치물 등 ● ● ● ● ● ● ● ● ● ● ● ● ○

외부균열 보수 및 도장 △ ● △ △ ● ● △ ● △ ● ● ● △

비상계단 관리 ● ● △ △ ● ● ● △ ● ● ● ● ●

분전반, 통신반등 관리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동
지
하

조도(전등점등) ● ● ● ○ △ ● ● △ ● △ △ ● ○

배수펌프(체크밸브) ● △ ● △ △ ○ △ △ △ △ △ △ △

배전반 관리 △ ● △ △ △ ● △ △ ● ● ● ● △

접지함 관리 △ ● △ △ ● ● ● ● ○ △ ● △ -

통신함 관리 △ △ △ △ ● △ △ △ ● ● ● ● △

가설전선 ● ● ● △ ● ● ● ● ● △ ● ○ ○

화재우려 적치물 △ △ △ △ ● ● ● △ ● △ ● ○ △

전열기구 사용 ● ● ● ● ● ● ● ○ ○ ○ ● ○ ○

배관누수 및 벽체 누수 △ ● △ △ ● △ △ △ ● △ ● ○ △

배수트렌치 청소 ● ● ● ○ ● ○ ● ● ● ● ● ○ ●

배관 압력계, 온도계 ● ● ● ● ● ● ● ● ● ● ● ○ ●

보온재  훼손여부 △ △ △ △ ● ● ● ● ● ● △ ○ ○

유도등 점등여부 ● △ ○ △ △ ● △ △ ○ △ ● ○ △

계단하부 유해요소방치 ● ● ○ ● ● ● △ ○ △ △ ● ○ △

범례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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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주차장

10개 단지 중 6개 단지에서 배수펌프가 미흡하게 관리되고 있어 침수의 위험이 있다.

구분 / 단지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조도, 청소, 환기 ● ● ● - ● ○ - - ● △ ● ● ●

휀룸실 관리상태
(소방밸브류, 콤프레샤, 유인휀)

● △ ● - △ △ - - - △ ○ △ △

CCTV카메라 ● ○ ○ - ● ● - - △ ● ● ● ●

배수펌프 및 경보장치 △ ● △ - ● △ - - △ △ △ ● ○

계단하부 적치물 △ ● ● - ● ● - - ● ● ● ● ●

각종 배관 및 벽체누수 △ △ △ - ● ● - - △ △ ● ● △

화재우려 적치물 존치 △ ● △ - ● △ - - ● ○ ● ● ●

범례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사항없음

참 고     

건축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반기별 건축물 

안전점검(정기점검)을 시행(16층 이상)하고, 주택법 제50조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반기별 건축물 안전점검을 시행(15층 이하) 하여야 한다.

건축물 안전검검시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현상태 및 

안전성 평가로 보수ㆍ보강작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활용하고 지속적 기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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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목(배수시설, 도로)

13개 단지 대부분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

범례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사항없음

구분 / 단지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배
수
시
설

각종 배수로 파손 및 침하 △ ● ● ● ● ● ● ● ● ● ● ● ●

침하로 인한 구배불량 ● ● ● ● ● ● ● ● ● ● ● ● ●

건물주위 배수상태 및 복토 ● ● ● △ ● △ ● △ ● ● △ ● ●

호우시 단지로 우수 유입 ● △ ● ● ● ● ● ● ● ● ● ● ●

맨홀, 집수정 및 파손 △ ● ○ ● ● ● ● △ ● ● ○ ● ●

단지 외곽 배수 및  청소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도
로

포장 균열, 침하 파손 ● ● ● ● ● ● ● ● ● ● △ ● ●

포장면의 배수 ● ● ● ● ● ● ● ● ● ● ● ● ●

L형측구 박리 ● ● ● ● ● ● ● ● ● ● ● ● ●

보도블럭침하, 융기 파손 ● ● △ △ ● △ ● ○ △ △ △ △ ○

볼라드 파손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5) 토목(옹벽, 석축, 법면)

8개 해당단지 대부분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

범례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사항없음

구분 / 단지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옹
벽
·
석
축

지하수 용출 ● △ - ○ － － － ● － ● － ● ●

균열 및 기초의 부동침하 ● ● △ ● － － － ● － △ － ● ○

배수공 기능 ● ● - ● － － － ● － ○ － ● ○

배부름 현상 ● ● ● ● － － － ● － ● － ● ●

낙반, 낙석, 전도위험 ● ● ● ● － － － ● － ● － ● ●

상부토사 유실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법
면

토사유실 및 낙석위험 ● ● － ● － － － ● － ● － ● ●

법면 보호블럭의 침하 ● ● － ● － － － ● － ● － ● ●

통행에 의한 수목 및 잔디훼손 ● ● － ● － － － ● － ● － ● ●

상부 U형측구 등 배수로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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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목(담장, 비상급수시설)

2개 단지 비상급수시설을 제외한 담장 해당 10개 단지는 대부분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

범례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사항없음

구분 / 단지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담
장

기초의 기울어짐 － △ - ● ● ● - ● ● ● ● ● ●

기초의 노출 및 침하 － ● - ● ● ● - ● ● ● ● ● ●

담장의 균열파손 － ● - ● ● ● - ● ● ○ ● ○ ●

코팅망의 훼손 － ● - ○ ● ● - △ ● ● ● ● ●

방음벽 처짐 및 부품이완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비
상
급
수
시
설

잠금장치 － - - - - - - - - - △ - ○

외부우수 침투가능 － - - - - - - - - - ○ - ○

기타(폐공 등) － - - - - - - - - - △ - ○

참 고     

옹벽ㆍ절토사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반기별 안전점검(정기점검)을 시행(2종시설물)하고, 주택법 제50조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년 2회(해빙기, 우기) 안전점검을 시행(시특법 미대상)하여야 한다.



8) 어린이놀이터

설치검사를 받은 단지는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단지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전사고에 노출된 상태로 사용중에 있고 위생진단도 

미실시하여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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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하수도법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 관리)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6조(기술관리인) 및 시행령 제37조(기술관리인)에 따른 기술관리인 

선임(지자체 신고)을 해야 한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따른 방류수 수질검사 대상여부, 자가측정 및 측정대행 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7) 오수정화조(내 · 외부)

1개 해당단지도 수질검사 미대상 단지로 배수펌프만 작동시키고 있다.

범례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사항없음

구분 / 단지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내
부

각종뚜껑의 잠금장치 － ● － － － － － － － － － － －

실내조명, 환기 및 청소 － ● － － － － － － － － － － －

브로워 가동 및 윤활유 보충 － ● － － － － － － － － － － －

브로워 벨트이완 및 덮개 － ● － － － － － － － － － － －

오수유입스크린의 협착물 － ● － － － － － － － － － － －

폭기조내 폭기상태 － ● － － － － － － － － － － －

폭기조내 SV 측정수치 － ● － － － － － － － － － － －

침전조의 부유물 － ● － － － － － － － － － － －

제어 패널 관리상태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외
부

기기 작동시 주변소음 － ● － － － － － － － － － － －

정화조 주변 휀스 보존 － ● － － － － － － － － － － －

정화조 주변 악취발생 － ● － － － － － － － － － － －

적치물 존치 － ● － － － － － － － － － － －

주변 배수처리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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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

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 ·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 · 보관) ①관리주체는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 ·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주택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라 위생진단을 연 2회 이상 실시(바닥 모래 

뒤집기, 위생검사, 소독)하여야 한다.

구분 / 단지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CCTV 관리 ● ● ● ● ● ● ● ● ○ ○ △ ● ●

안전표지판 및 금연표지판 ● ● ● ● ● ● △ ● △ △ ○ ● ○

놀이시설물 ● ● ● ● ● ● ● ● ● △ △ ● △

바닥완충제(고무블럭) ● ● ● ● ● ● ● ● ● － － ● －

바닥면 융기, 침하, 균열 ● ● ● ● ● ● ● ● ● ○ ● ● ○

파고라, 벤치 ● ● ● ● ● ● △ ● ● ○ ○ ● △

돌출위험물, 위해요소 ● ● ● ● ● ● ● △ ● ○ ● ● ○

물고임 등 배수로(청소) ● ● ● ● ● ● ● ● ● ○ ● ● ○

시설물 도장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범례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사항없음



9) 조경

대부분의 단지가 조경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다른 시설물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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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지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휴게시설 ● ● ● ● ● ● ● ● ● ○ ● ● ○

자전거 보관소 － ● － ● ● ● ● ● ● ○ ● － ○

재활용품장 ● ● ● ● ● ● ● ● ● ○ ● ● ●

주민 운동기구 ● ● ● ● ● ● ● － ● － － － －

단지조형물 ● ● ● ● ● ● ● － ● － － － －

수목 ● ○ △ △ ● △ ● ● ● △ ● ● ●

잔디 등 지피식물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범례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사항없음

참 고     

조경수목의 일반적 효과는 시각적, 환경적, 심리적 효과로 입주민들에게 정서적인 직접 

혜택은 물론 공유재산의 가치상승이라는 간접효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경 관리상태는 시각적, 심리적 효과를 위주로 살펴보았다.



⁌ 제4부 공사자문 ⁍



1. 기술자문 요청내용

2. 공통사항

시공업체 견적을 받은(N, P, Q)단지의 경우 제출된 견적서의 공사비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기술검토할 전문성이 없어 공사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제출된 업체의 견적을 살펴본 결과 현장조사 및 도면분석에 기초한 공사비 

산출이 아닌 1식, 1일, 1인 등의 주먹구구식 견적서가 대부분이었다.  적정 시방서 

및 자재사양 등의 미표시 또는 형식적인 표시로 인하여 공사 관리감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4개 단지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도면, 시방서 검토 등을 통해 

해당 공사의 적정 공사비를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관련 시방서 및 공사 관리감독 

방법도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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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용 비 고

N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재도장공사 공사비의 적정성 견적서 수령

O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재도장공사 공사비의 적정성 및 장기수선
계획 작성요령

견적서 미수령

P 하자보수공사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공사비의 적정성 견적서 수령

Q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재도장공사, 옥상방수공사, 지하주차장공사 
공사비의 적정성, 기 공사된 시설공사에 대한 적합성 여부

견적서 수령



3. 단지별 자문사항

1) N단지

재도장공사에 대하여 3개 업체의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업체간 공사비의 편차

가 심하였다. 공사비 편차의 원인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전문성 부재로 

시공업자에게 정확한 시방을 제시하지 못하고, 시공업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여 

공사범위 및 공사방법에 대해 견적서를 제출받은데 이유가 있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공사범위를 조정하고, 공사방법별 공사비를 제시하였다.

2) O단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장기수선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 산정기준도 모호한 상태이다. 이는 관리소장 및 동별대표자의 잦은 

교체, 준공도서 분실, 시설물이력관리 부실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장기수선계획 작성요령을 교육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작성 매뉴얼을 제공하고, 향후 진행될 재도장공사에 대한 공사범위 및 공사방법별 

예상공사비를 제시하였다.

3) P단지

아파트 시공업체의 워크아웃으로 인하여 하자보수가 5년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하자분쟁소송을 통해 하자보수비를 수령하였고, 하자소송 대행업체에게 하자관련 

보수공사 전체를 위임한 상태에서 보수공사비가 적정한지를 자문하는 사례이다.

현장조사 및 도면분석을 통해 하자보수업체의 과다계상된 견적서 제출 및 불필요한 

공사를 포함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과다계상된 공사비를 수정하고, 단지 실정에 

맞지 않는 공사 등을 조정한 자문결과를 해당단지에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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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단지

적격심사에 의해 결정된 재도장 공사 등 3가지 공사에 대하여 적정공사비, 시방, 공사

관리감독 방법 등을 자문요청하였으며, 현장실사 및 도면검토를 통해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기 시공된 지하주차장 전등 교체공사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기술자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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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시사점 ⁍



공동주택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형태이며,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자산이다. 최근 언론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비위보도가 끊이지 않아 사회

문제화 되고, 장수명화를 통한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공동주택관리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사실상 주택의 공급에만 치중하고 주택의 관리 문제는 사적자치 영역

이라는 이유로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공동주택이란 물리적 환경은 거주자로 하여금 

이웃과의 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으로 작용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간의 

분쟁과 갈등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제고방안과 입주민간의 분쟁과 갈등을 

조정 · 지원하는 기구설립, 공동주택 장수명화를 유도하기 위한 장기수선계획 실효성 

증진방안 등 “아파트관리제도 개선대책”(2013.5.28)을 발표하였다.

관리비 비리와 관련된 대책으로 공사비 적정성에 대한 자문과 관리업무에 대한 진

단서비스를 전문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함에 따라, 공단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일반, 회계, 시설분야에 대해 관계법령 준수여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진단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  

(관리업무) 관리규약의 개정부분은 개정동의 찬반의사 표시와 관련하여 유효성논란의 

여지가 있는 서명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동별 대표자 선출 시 결격자를 

확인하여 결격자를 걸러내는 업무 또한 대부분이 미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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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에 있어 관리규약을 지키지 않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관리사무소장이 지자체에 신고한 업무직인을 업무집행시 사용하는 경우는 

절반이 채 되지 못 하였고, 계약분야에서 사업자선정지침을 위반하여 계약하고, 특히 

재활용품 계약과 관련하여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장기수선충담금의 경우 적정수준에 미달하여 적립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장기수선

계획의 미비 또는 오류에서 기인하지만, 당장의 입주민 부담증가에 대한 입주민 반발과 

선출직 동대표제도의 한계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관리비집행의 투명화를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과 관리사무소장 직무보수

교육 과정에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자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제한된 교육시간을 감안하여 교육의 보조적 수단으로 온라인교육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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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업무) 주택법 및 관리규약에서 사용하는 명칭 대신 적정하지 않은 계정을 사용

하거나 일부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계정

과목을 추가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부과기준도 법정계량단위인 ㎡가 아닌 

‘평’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지도 있다. 진단대상 단지 중 5개 단지는 지자체의 표준관리

규약을 단지 내 현실에 맞게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관리규약과 다르게 

운영하는 단지도 있다. 

적정관리비를 초과하여 부과하는 단지도 있다. 초과 부과한 관리비를 나중에 다른 

항목에서 차감 운영한다지만 세대전출입을 고려하면, 이익을 보는 수혜자와 관리비를 

부담하는 자가 상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잉여금 회계처리가 자본항목인 

소유주와 관계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분됨에 따라 관리비 부담의 적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동대표 회의참석여부와 관계없이 출석수당을 정액으로 

인출하여 통합관리하거나 실비정산 영수증이 미비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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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업무) 전반적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법 위반시 

과태료처분이 이루어지거나, 입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물마다 적용되는 법령이 

다수 있다 보니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관계법령을 모르는 사례가 많았다.  

시설물 보수와 관련해서는 건물외벽 도색, 조경 등 외부환경에는 많은 비용을 지출

하면서도, 각종 펌프류 등 눈에 안 띄는 시설물과 직원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 보수는 

미비한 경우가 많았다.

(공사적정성 자문) 적정공사비 산출 및 전문적인 공사 관리감독을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가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4개 단지에 국한되는 사항이 아닌 우리나라 대다수 아파트에 해당 될 

것이며, 장기수선계획 및 투명한 공사비 집행을 위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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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공사금액이 ’12년도에 약 7200억원에 이르고, 향후에도 계

속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공사비 견적, 입찰, 사업자선정, 공사감독 등 보수공사와 관

련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17개 광역시도(제주도 제외)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하다보니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전반에 걸친 분야별 

진단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진단대상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주체, 회계담당자는 진단사업이 업무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럽다는 평가와 함께 이러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하였다.

관리업무 진단을 통해 관리소장의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들에 대한 관리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가 되었으며, 특히 관리업무 전반에 

걸쳐 이를 규율하는 관계법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효과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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